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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품종보호제도의 의의

가. 종자산업법의 개요

1) 법 제정취지

종자산업법은 국제수준의 종자 및 품종관련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농

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1995년 12월 6일에 제정공포(법률 제

5024호)되어 1997년 12월 3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농

작물 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위함이며 종자정책에 있어 3대기능인「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품종성능관리」「종자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종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식물신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을 이행하고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및 이에 따른 종자보증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종자제도의 선진화 및 종자산업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자 한다.

2) 법 적용의 대상

기존의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에 의한 관리 대상식물은 48

개 식물에 국한되었으나 이 법에서는 적용 대상식물이 농림수산물 생

산을 위한 모든 종자로 확대되었다.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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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한 모든 식물의 종자가 종자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종자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화훼류, 약용작물 등의 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자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

게 되었다.

나. 품종보호제도의 의의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

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다.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은 육성자에게 그 품종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

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

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의 품종이 국내에 출원됨으로써 우수

한 육종재료 및 유전자원의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국내 품종육성의 활성화 및 육종수준이 향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출원 및 등록품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유사품종개발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품종이 해외시장에 용이하게 진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화획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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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종보호 대상식물

  품종보호 대상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종

자산업법 시행 초년도(1997. 12. 31)에는 우리나라의 제반여건 및 국

제동향을 감안하여 27개 식물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5월 

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을 제외한 

모든 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식물을 확대하였다. 또한, 품종보호 대상식

물을 농업용과 산림용으로 구분하고 국립종자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에서 각각 품종보호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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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대상식물(예시)

식량

작물
19
벼,감자,메밀,고구마,옥수수,보리,밀,콩,귀리,호밀,라이밀(트리티케일),팥,

녹두,완두,강낭콩,율무,조,기장,수수

채소

작물
33

무,배추,팍쵸이(청경채),갓,쑥갓,근대,아욱,춘채,양배추,당근,상추,녹색꽃

양배추,꽃양배추,케일,콜라비(순무양배추),치커리,엔다이브,셀러리,파슬

리,참외,수박,멜론,가지,순무,토마토,파,양파,오이,호박,시금치,박(대목용

박),부추,고추

화훼

작물
99

장미,팬지,종꽃,초롱꽃,섬초롱꽃,매발톱꽃,페튜니아,금어초,데이지,스토크,

시클라멘,리시안서스,봉선화,맨드라미,백일초,한련화,알릿섬,아게라텀,펠라

고늄,글록시니아,칼라,큰용담,용담,글라디올러스,눈개쑥부쟁이,엉겅퀴,델피

니움,다알리아,백합,안개초,플록스,스타티스,원추리류,옥잠화,칼랑코에,국

화,극락조화,물망초,시레네,금잔화,고데치아,센토레아,조개나물,작약,거베

라,튤립,알스트로메리아,히야신스,상사화류,아이리스,알리움,

프리틸라리아,무스카리,오니소갈럼,아마릴리스,개나리,무궁화,크로커스,철쭉

류,아네모네,프리지아,가우라,금계국,덴드로비움,나도풍란,풍란,새우란,카틀

레야,온시디움,비모란선인장,포인세티아,팔레높시스,군자란,동백,카네이션,

보춘화(춘란),한란,산취선인장,인도고무나무,필로덴드론,틸란드시아,심비디

움,란타나,아데니움,아디안텀,오스문다,드라세나,행운목,페페로미아,패랭이꽃,손바

닥선인장(백년초),클레마티스,수국,베고니아,안스리움,리아트리스,유포르비

아히페리키폴리아,알로카시아,엑사쿰

과수

작물
11
사과,배,복숭아,포도,유자,산딸기,키위프루트(참다래),단감,자두,매실,살

구

버섯 6 느타리버섯,영지버섯,진흙버섯,동충하초,양송이,팽이,

특용

작물
36

토천궁,당귀,황기,일천궁(천궁),만삼,일당귀(왜당귀),더덕,도라지(길경),

감초,참깨,땅콩,인삼,구기자,결명차,식방풍,지황,구릿대(백지),시호,마

(산약),하수오,택사,강활,황금,홍화(잇꽃),모란(목단),오미자,삽주(백출),독활

(땅두릅),향부자,지모,유채,두충,담배,맥문동,들깨,치자

사료

작물
5 톨페스큐,오처드그래스,라이그라스,레드클로버,알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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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대상식물

구분 품종보호 대상식물

채소 다닥냉이, 염교, 참나물, 개고사리

화훼

가는쇠고사리, 각시제비꽃, 갈대, 구슬붕이, 구절초, 금강초롱꽃, 금방

망이, 기린초, 꽃향유, 꿀풀, 꿩의다리, 꿩의비름, 남산제비꽃, 대사초,

동강할미꽃, 동자꽃, 둥근잎꿩의비름, 딱지꽃, 땅채송화, 만병초, 말발

도리, 모데미풀, 물싸리, 물질경이, 미역취속, 바위미나리아재비, 바위

채송화, 백리향, 백선, 백화등, 벌노랑이, 범의귀, 복자기, 봉의꼬리, 부

처꽃, 비자란, 비짜루, 뻐꾹나리, 산수국, 산수유, 산자고, 살갈퀴, 석잠

풀, 설앵초, 섬기린초, 섬백리향, 솜대, 수수꽃다리, 술패랭이꽃, 앉은부

채, 알록제비꽃, 애기기린초, 애기나리, 억새, 영연초, 왕대, 우산나물,

윤판나물, 은방울꽃, 잔디, 조릿대, 진달래, 차풀, 참취속, 천남성, 천수

국, 큰꽃으아리, 큰꿩의비름, 큰두루미꽃, 큰애기나리, 큰앵초, 투구꽃,

한라구절초, 해국, 현호색, 흰제비꽃, 광나무, 꽃댕강나무, 누리장나무,

능소화, 등나무, 버드나무속, 복주머니란, 서향,아카시아, 안개나무, 애기도

라지, 월계수, 조팝나무, 피막이풀, 핏토스포럼(돈나무), 헐떡이풀, 광대수

염, 국수나무, 도깨비부채, 등골나무, 땅비싸리, 땅빈대, 며느리배꼽, 모감주나

무, 방울꽃, 범꼬리, 붓순나무, 쉬땅나무, 서양등골나물, 애기풀, 오이풀, 장

대, 주스티키아, 중산, 국수나무, 홍가시나무

특용

가시오가피, 각시둥글레, 고본, 고비, 곤달비, 곰취, 관중, 돌나물, 돌단

풍, 동의나물, 둥글레, 무늬둥글레, 물레나물, 방아풀, 배초향, 익모초,

질경이, 천마, 피나물, 삼지구엽초

산림

가문비나무, 가시나무, 가죽나무, 개암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

솔, 구상나무, 굴참나무, 까마귀밥나무, 까마귀쪽나무, 꽝꽝나무, 낙우

송,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

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매자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버즘

나무, 벚나무, 벽오동, 병꽃나무, 병아리꽃나무, 분비나무, 붉나무, 사스

레피나무, 사시나무, 산벚나무, 산사나무, 산초나무, 삼나무, 상수리나

무, 서어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아왜나무,

오갈피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태리포프

라, 일본잎갈나무, 자귀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쪽동백나

무, 참죽나무, 채진목, 초피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편백, 함박꽃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호랑가시나무, 화살나무, 황벽나무, 황철나무, 회화

나무

버섯 나도송이, 목이버섯, 복령, 뽕나무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장수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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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종보호를 위한 요건

  UPOV 협약에서는 품종보호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의 5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도 품종보

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출원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수수료의 납부 

및 5가지 품종보호요건을 갖추면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1) 신규성(Novelty)

  신규성의 기준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1년 이

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

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에는 6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단, 어떤 품종이 육성자의 허

락 없이 상업화되었거나 행정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구별성(Distinctness)

  신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비교하여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성이란 농업

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품종구별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

요 형태적 특성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등록된 품

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

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을 말하며 품종보호 출원이 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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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신청한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 본다. 그러나 품

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 보지 않는다.

  구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잎이나 꽃의 색깔과 같은 질적형질은 육

안관찰 또는 칼라챠트(RHS color chart)에 근거하여 출원품종의 특성

발현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한 계급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구별성

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특성은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두 계급 이상 차이가 있어야 구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균일성(Uniformity)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

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품종

은 돌연변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흔히 

이형주라고 표현하며 어떤 품종이 동질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

종 내에서 이형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형주의 허용범위는 번식방법 즉 자가수분, 타가수분, 주로 자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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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영양번식 등의 방법에 따라 식물별로 이형주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

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4) 안정성(Stability)

  품종의 안정성이란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원래의 중요한 특성이 안

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말한다. 새로운 품종은 반복적 증식 후 또는 

1대 잡종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

기 종료 후에도 육종자가 정의한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후에도 품종보호권자가 품종의 특성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는 구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만 품종의 상업화 과정에서는 균일성과 안정성이 없으면 이용자인 농

업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

이 취소될 수도 있다.

- 9 -

5) 품종명칭

  품종명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된다. 

품종명칭은 국제적으로는 1품종 1명칭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 무역을 위해 품종명칭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

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음역(Transliteration)을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될 수 없는 품종명칭은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

거나, 해당 품종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로만 표시

한 품종명칭이거나, 동일 식물 내에서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

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품

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

명칭 등을 말한다.



- 1 -

제2강 출원 품종의 심사

가. 출원공개

가) 출원공개 제도의 목적 

출원공개 제도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된 품종에 대해 출원 내

용을 사회 일반에 알리는 제도이다. 출원공개 제도의 목적은 사회일

반에 출원사실을 알리고 일반인들로부터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미처 찾지 못한 거절이유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받아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

반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다.

출원공개의 방법은 품종보호 출원품종을 출원등록부에 등록하고 품

종보호 출원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함으로서 출원공개를 

하게 된다. 공개 내용은 출원번호, 출원인(육성자 포함), 품종명칭, 우

선권주장사실, 품종의 특성개요 등이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들어 품종보호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

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정보에 대한 증거와 함께 해당 정보

를 심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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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공개의 효과

출원공개를 하게 되면 임시보호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출

원공개가 된 시점부터 등록되는 시점사이, 즉 품종의 심사가 시작되

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 사이에 출원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두는 

것인데 이를 임시보호의 권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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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품종의 심사

  신품종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배심사는 자

체 재배시험, 현지시험, 위탁시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심사의 방법으로서 재배심사는 1개 장소에서 2년 또는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 방법이나 기준은 식물별로 작성된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및 기준“에 

따르며 이들 기준은 UPOV에서 제공한 기준을 준용하거나 UPOV에 기

준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용한다. 

※ UPOV 명칭의 약어는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a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란 프랑스 이름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고,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다.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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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행정 및 법적인 차원과 기술적인 심사를 종

합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는 서류심사와 기

술적인 심사로서 재배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류심사로서

는 신규성과 품종명칭에 대해 심사하게 되고, 재배심사는 재배시험을 

통해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다. 출원의 거절 결정

  심사 결과 품종보호를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가 있을 때는 거절을 하는데 거절결정을 할 경우는 품종보호출원인에

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게 된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의견서를 검토

하고 의견이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만일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는 공고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시험을 실

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별첨> 거절 이유 예시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경우

○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아직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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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품종이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출원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서 육성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 동일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

한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신고를 하였

으나 신고한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

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 기타 조약에 위반된 경우 

<별첨>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거절결정등본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절결정의 이유에 따라서는 

최초에 출원했던 사항에 관하여 출원서를 보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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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품

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된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

호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라. 품종보호의 결정 및 등록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

보호결정을 하게 된다. 품종보호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품종보호의 권리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고 품종보호권

을 설정등록 하여야 품종보호의 권리가 성립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될 때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을 포함하여 등록

된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 알리게 되며 품종보호권자에게는 품종보호

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등록설정이 있는 날부터 20년

으로 하며 과수 및 임목의 경우는 25년이다. 일본은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해 2005년도에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20년에서 25년으로, 수목의 

경우는 25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였다.

- 7 -

그림 1.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처리 흐름도

대체

표 3.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2010. 12. 31. 현재)

구    분
계

(구성비)
‘04이전 ‘05 ‘06 ‘07 ‘08 ‘09 ‘10

출원

계 5,040 1,948 533 421 527 490 547 574

국내

소계 3,711 1,333 297 321 383 416 481 480

직무 2,064 883 158 139 203 198 248 235

민간 1,647 450 139 182 180 218 233 245

국 외 1,329 615 236 100 144 74 66 94

등록

계 3,385 1,118 311 273 424 407 399 453

국내

소계 2,405 783 171 216 252 279 331 373

직무 1,538 609 108 144 153 155 161 208

민간 867 174 63 72 99 124 170 165

국 외 980 335 140 57 172 128 6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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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품종명칭

가. 품종명칭의 사용

  다음 품종은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

  대상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

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대한민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한 다음 다른 나라에 B라는 품

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가 간 무역을 위해 품종명칭을 등록하는 

경우는 원래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음역(Transliteration)을 하여 등

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음상으로 다른 나라에 등록된 품종명칭이 우

리나라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다른 명칭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나.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1)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는 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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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거나, 

   □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 ․ 수확량 ․ 생산시기 

․ 생산방법 ․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으로 표시한 품종명칭이

거나, 

   □ 해당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

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이거나, 

   □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이거나, 

   □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

칭(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거나, 

   □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이거나, 

   □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

가 있는 품종명칭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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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명칭등록의 선출원 원칙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일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품종명칭을 등록

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품종명칭등록출원을 받고자 하는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 품종명칭 등록출원 : 품종보호출원서, 품종목록등재신청서, 품종

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품종명칭등록을 출원한 

것으로 본다.

  □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등록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한다.

  □ 거절 시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명칭을 제

출토록 한다.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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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품종명칭등록출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출원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

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

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띄어쓰기 수정)

라.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거절

  ① 품종보호출원 된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

종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③ 법에서 정한 품종명칭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는 명칭인 경우, 

  ④ 같은 날 동일명칭을 출원한 자간에 협의가 않된 경우,

  ⑤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품종목록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해당된다.   

표 4. 품종명칭등록상황 및 거절결정건수

(2012. 12. 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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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 계
등록 20,557 1,771 1,948 1,606 1,198 1,599 28,679
거절 7 2 1 2 2 14

식량작물
등록 583 56 84 110 72 78 983
거절 1 2 3

채소류
등록 6,202 756 790 769 540 663 9,720
거절 4 2 1 2 9

과수류
등록 334 82 77 39 51 58 641
거절

화훼류
등록 12,869 823 918 637 467 738 16,452
거절 1 1

특용작물
등록 225 12 23 25 35 20 340
거절

사료작물
등록 182 25 28 15 17 15 282
거절 1 1

버섯류
등록 158 17 28 11 16 27 257
거절

기타류
등록 4 4
거절

※ ( )안은 구법(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종

자산업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 품종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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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품종명칭의 취소

❍ 취소사유

  ①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② 품종명칭등록요건에 위배된 품종명칭에 해당되는 경우

  ③ 선 출원 원칙에 위배된 경우

  ④ 해당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 취소절차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

보일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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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품종보호권의 발생, 소멸, 실시

가. 품종보호권의 발생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품종보호권은 심사관이 품종보호결정 결과를 통보하면 출원자는 품

종보호료를 납부함으로써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고 지식

재산권으로서 품종의 이용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공보에 등록사실을 게재하여 일반인에

게 알리게 되며 품종보호권자에게는 품종보호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식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

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

간 중에는 매년 일정금액의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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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서는 이미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품종보호 

대상식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육성된 품종에 대해 적용되며 이에 해

당하는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

호출원을 한 경우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성의 규정에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알려진 품종이란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

해 등록된 품종,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 된 품종, 육성자 및 최초유통

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그 품종이 기존의 법에 의해 등록되거나 최

초 유통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

호권이 설정등록 된 품종은 그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타인에 

의해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렇게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국내에서 

이미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그 실시사업의 준비

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

위 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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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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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종보호권의 소멸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

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면,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료

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품종보호권의 상속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

종보호권을 포기하는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및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 등이다.

1) 품종보호권의 무효

  품종보호권이 무효가 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따라서 권리실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상대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품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선출

원에 위반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조약

에 위반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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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보호권의 취소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취소되는 시점부터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호품종의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 보

호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인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裁

定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보호품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명칭 등록을 취소한 경우이다.

다. 실시란?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해 전시를 포함한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종보호권자는 실시의 범위내에서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권을 대여할 수도 있다. 실시의 개념은 타인의 

행위가 품종보호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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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의 종류

❍ 증식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채종단계 등의 방법을 통

해 종자를 늘리는 행위 

❍ 생산

  보호품종의 종자를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할 목적으로 보

호품종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

❍ 조제

  생산된 종자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Coating처리 등을 하는 행위

❍ 양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 대여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일

시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를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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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국내에서 생산된 보호품종의 종자를 외국에 양도․대여․전시할 목적으

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출행위 그 자체를 실시의 개념 하에서 직

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침해품종의 수출은 수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양도 또는 생산의 개념에 포함시켜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보호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사용․양도․대여․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전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양도․대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시하거나, 진

열해 놓거나, 전시회․박람회에 출품하는 행위

2) 실시행위의 독립성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 각각의 실시행위는 

품종보호권의 효력 상 각각 독립적이며, 어느 하나의 실시행위는 다른 

실시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를 실시행위의 독립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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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자 갑은 타인인 을에게 보호품종의 종자만을 생

산하는 내용으로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병에게는 그 생산

된 종자를 판매만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만일 을

이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이외에 그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

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품종보호권 침해가 된다.

3) 소지행위와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는 실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품종보호 된 종자를 양도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앞으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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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시권의 설정

1) 품종보호권자의 직접실시

  품종보호권자가 직접 자신의 품종에 대한 실시를 하는 방법이며 종

자를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업을 등록하여야 가능하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

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는 전용실시권자와 계약으로 실

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

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

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

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없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하는 경우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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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3) 통상실시권의 설정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

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실

시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범위내에서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

만 통상실시권은 이러한 독점적 실시권능은 없으며 단지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점에서 동일범위의 통상실시권이라도 공존이 가능하며 품종보호권

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후에도 보호품종을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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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가. 품종보호권의 효력

  지역적으로는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

력도 역시 상실된다. 

품종보호권의 실체적 범위에 있어서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

권이 설정된 보호품종에 미친다. 그러나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과 구별이 되지 않는 품종이거나 보호품종

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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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

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

에게 부여된 실시권리는 품종보호권자가 가지지 못한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제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의 종자를 이

용하여 수확된 산물인지를 모르고 이용한 선량한 가공업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확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산물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이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사과쥬스를 생산한 업체가 A품종

과 B 품종을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나 A라는 품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품종을 구입하여 재배한 후 생산된 산물이나 B라는 품종은 품종보호권

자로부터 정상적인 구매관계가 아닌 품종을 이용한 경우이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째는 우선 쥬스에도 품종보호권이 미칠 것인가?, 둘째는 미칠 경우 

혼합된 쥬스 내용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셋째는 내용물에 

화학적 반응의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는 따라서 침해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복합된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법 이론적으로는 허락

을 받지 않고 생산한 산물이기 때문에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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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UPOV 1991협약에서는 1978협약과 달리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다. 이는 최근의 품종육성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 중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및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

펴본다.

1) 기본유래 품종

❍ 기본유래 품종이란?

  기본유래품종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주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②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며,

   ③ 특정 육종방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품종의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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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유래품종은 주로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등 단순한 

유전자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품종육성을 하였을 경우에 대해 원품종 

권리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용 유전자를 원 품종에 도입하는데 소요되었던 노력이나 많은 비용 

그리고 어려움은 유래품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 품종으로부터 유래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해서 유래품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다만, 유래품종이 원 품종의 주요형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돌연변이에 의한 유

래품종인 경우는 얻어진 돌연변이가 인위적이었건 자연적이었건 상관

이 없다.

❍ 기본유래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및 권리자간의 합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을 육종재료로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육성

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호품종 자체도 육종의 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은 품종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항상 원 

품종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유래품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래품종의 

정의에 맞지 않으면 유래품종이 아닌 것이다. 유래품종도 품종보호요건

에 맞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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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품종의 이용

  유래품종의 이용에 있어서는 원 품종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실시할 수가 없다. 이는 유래품종도 원품종 보호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

문에 유래품종 육성자는 유래품종의 이용을 위해 원 품종육성자의 허

락을 받아야 하며 또 제3자가 유래품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 

품종 및 유래품종 육성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유래품종에 대한 판

단여부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 결정하게 되며 품종

심사 기관이 유래품종을 판단할 기능은 없다.

2)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UPOV 협약에서는 보호된 품종을 양친으로 이용하여 1대 잡종 품종

의 종자생산을 하는 경우 양친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협약 제14(5)(ⅲ)에서는 종자생산에 있어 보호품종의 반복적인 이

용이 요구되는 경우 즉 보호품종이 양친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호

품종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대잡종 품종의 양친이 

품종보호 된 경우 이 품종을 양친으로 이용한 경우 일대잡종 품종에도 

양친의 권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잡종의 종자는 보호품종

이 반복적으로 이용되어야 종자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협약의 제

14(1)(a)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매, 유통 및 수입의 경우에도 육

종가의 허락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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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제57조제3항에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로서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의 경

우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종가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1대 잡

종 품종을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양친을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

지, 양친 중에서도 어떤 양친의 출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품종의 영리외의 목적인 자가소비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인데 

취미생활을 위한 재배 또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자가 소비하는 때, 실

험이나 연구를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보호품종도 육종재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품종을 반복 사용하여야만 종자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이다. 농민의 자가채종의 경우이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초의 품종을 외국으로부터 계약 하에 도입하여 재배하던 중 돌연

변이를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에 대한 육종재료로의 이용이기 때

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도입 당시 동 품종을 재배하

던 중 돌연변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돌연변이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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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때는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

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출원 전 이미 알려진 품종의 경우는 출원 전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른데 

종자번식식물의 경우는 출원 이후는 동 품종을 생산하거나 증식하지 

않으면 간단하지만 영양번식 식물 및 영년생 식물의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다.

1) 알려진 품종의 출원 후 권리

  알려진 품종에 대해 해당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식물로 지정되고 1년 

이내에 출원되었을 경우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해서는 권

리가 미치지 않지만 출원공개 후부터는 권리가 미치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실시할 경우에는 허락이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제13-2조). 또

한 기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품종보

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

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액이나 협의방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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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2) 알려진 품종 중 기 실시하고 있는 영년생 식물 품종

  영년생 식물 품종에 대해 무단으로 출원 전에 기 재식한 품종에 대해

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제는 출원 후에도 수확물인 절화나 과실은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는 경

우가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종자산업법하에서는 기 알려진 품종의 출

원 전 재식에 의해 출원 후 생산되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알려진 품종에 대한 출원 후 자가채종

  장미나 사과와 같은 영양번식식물이면서 영년생 식물의 경우는 출원 

전에 이미 타인에 의해 재식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

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알려진 품종의 출원 전 무단 실시한 자가 출원 후 생산포장 

갱신을 위해 재식된 품종에서 삽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가채종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무단 번식하였고 출원 후 번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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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정상적으로 구입한 묘목을 이용한 포장에

서 4～5년 뒤 포장갱신을 하기 위해 삽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가채종

의 범위로 보아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가채종의 공통적인 규정

은 종자가 자신이 수확한 산물로부터 얻은 경우에 한하고 다른 농민으

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소유 농장에 파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채종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교환, 판매

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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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보호 및 권리침해에 대

한 분쟁 조정

가.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 보호품종의 실시의무

  국가가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은 육성자를 보

호하고 일반에게 보호품종을 조속히 공개하여 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품종보호권 실시보고의 의무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국가의 요청에 대해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한다

❍ 보호품종의 유지의무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동안 품종보호권설정등록 당

시의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품종보호료의 납부의무

  품종보호권자는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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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타인이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보호

품종을 실시하면 품종보호권 침해가 되며, 침해 시는 형사상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1) 권리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나 타인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

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조치로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는데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금지권과는 달리 품

종보호권 소멸 후에도 행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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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

❍ 손해액의 추정

  종자산업법 제86조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액의 추

정 등에 대해 특허법 제128조내지 132조를 준용하고 있다. 품종보호권

자 등은 침해자를 상대로 그 품종보호권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 금액을 “실시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자기

가 받은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제128

조 제2항). 

이와 같이 실시료 상당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손해액을 

보상받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실시료 상당액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해 자

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의 액을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또는 그 보호품종의 실

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품종보호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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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의 액이 여기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료 상당액은 당해 품종보호권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료 상당액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실시권을 허여한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판매한 실시품종의 종자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피

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채권은 시

효에 의하여 소멸된다(민법 제766조).

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 5 -

  종자산업법 제158조의 6(직권조정결정)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

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

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

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결정(이하 “직권조정결

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지침(농식품부고시 제2008-8호)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부의 구성과 역할

  품종보호 침해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장, 조정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조정부장은 종자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종자위원회 위원장이 조정부장과 협의하여 종자위원 중 관련분야 종자 

전문가 1인, 변리사 또는 변호사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

부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제도 담당관으로 정한다.

조정부장의 역할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조정부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 총괄이

며, 조정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조정부

장이 의뢰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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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회의운영 등 조정부장 보조 및 행정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업무 추진절차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조정부장은 피청구인에게 조정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청구내용이 조정대상인 경우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정절차, 조사방

법, 조사기관 선정, 조사 및 중재일정 등을 확정하고 조정신청 수수료 

납부요구 및 조사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선정된 조사기관에 조정신청서 사본을 통지하고 조사방법 조사대상, 제

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조사기관 지정사실

을 통지하고 필요한 시료의 제출과 조사․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통지한다.

조정부회의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정안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

에 대한 상담조정위원을 결정한다.

조정부는 조정을 위한 당사자 심리, 조사기관의 시험성적 등을 근거로 

당사자 상담(분리 또는 합석), 화해권고 및 조정안 작성, 조정안 수정 

및 화해권고를 한다.

그 결과로 합의 해결될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되지 않는 경

우에는 결정문 통지 및 품종보호 무효처분 및 생산판매 신고 취소 처분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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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조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50호)

 가) 조사담당관 지정, 운영

  종자위원회의 침해분쟁 조정기능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종

자원(품종심사과)에 식물별로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조사담당관의 역할은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

언, 침해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 (증거확보), 조사 및 

상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종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침해사실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분쟁조정에 협조 등이다.

 나) 재배시험의 실시

  침해분쟁 유사성 검정을 위해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재배시험담당관은 재배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식물별 특성조사

요령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되, 재배시험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을 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미흡할 경우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하며, 종

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의 특성이 잘 발현될 시기에 종자위

원회위원 및 이해당사자에게 포장을 공개하여 침해의 진위성을 판단 

및 분쟁조정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재배시험담당관은 유사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시험과장에게 보고하고, 재배시험과장은 

유사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품종심사과장에

게 통보한다. 품종심사과장은 유사성 검정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위원회에 제출한다.

- 8 -

 다) 유사성 검정을 위한 수수료 징수 

  유사성 검정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비용은 재배시험 비용(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비) 및 유전자검사 비용(검사시약 및 인건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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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제도

1) 추진배경

  그동안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없이 품종

보호권자가 법원에 제소로 해결하였으나, 법적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많

이 소요되었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의 추진배경은 종자산업법 개정(‘07.8)으로 침

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종자위원회

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여 상담․조사 및 품종의 유사성검정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2) 관련법규

  침해분쟁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위원회 주요업무는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

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종자업자 간 품종보

호권 침해분쟁의 조정(법 제158조)

 2) 종자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10 -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법 제158조의 4 자료요청)

 3)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법 제158조의 5 출

석의 요구)

 4)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

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

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을 할 수 있음 (법 제158조의 6 직권조정결정)

 5)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158조의2), 조정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

서, 조정신청 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시행

규칙 제1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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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정지침(농식품부고시 제 2008-8호) 

및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조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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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처리절차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종

자업자는 종자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수수료 납부

침해조정신청

⇓
조정신청 

사실통지

◦피청구인에게 청구사실통지 및 답변요구

- 관련자료 첨부
⇓

조정부회의 소집 ◦조정절차 및 조정방법 확정

⇓

조사기관 지정

◦조사방법 및 범위, 제출기한 등을 고려하여 조

사의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종자원등에 요청⇓
침해분쟁 조사 

실시

◦조사기관장이 재배시험, 유전자검사 등 조사방

법 결정

◦조사수수료 납부⇓
조사결과 제출 ◦조사결과 분석 및 의견서 등을 포함한 결과서 

제출⇓
분쟁 조정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정(분리 또는 합석조정)

◦중재안 작성 및 중재안 수정 제시 등⇓
조정 종료

◦조정 결과 수용 : 합의서 작성

◦조정 결과 불수용 : 조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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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품종성능관리제도

가. 개요

  종자산업법에서는 국가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

하여 중요한 식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능심사를 실시하여 국

가품종목록에 등재토록 하고 이들 품종의 종자 생산공급 시에는 등재

당시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품종

의 성능이란 품종이 가지고 있는 우량성 및 우수성 등을 말하는데 주로 

수량이나 품질, 내재해성 등이 해당된다.

나. 성능관리의 목적

  식물의 품종이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VCU; Value 

for Cultivation and Use)를 유지하여 생산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성능이 불량한 종자의 판매를 제한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기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고 EU내

의 모든 국가는 식물별 각각의 種에 대해 품종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목록에 있는 품종은 EU국가 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국가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등재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국가목록에 등재되었거나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품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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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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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종성능관리의 절차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만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성능관리제

도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심사기준 이상의 품종성능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품종성능 유지책임자는 국내

에서 그 품종의 성능과 함께 특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국

가는 품종성능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련기록과 종자시료를 제출토록

하여 품종성능과 특성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라. 등재대상 식물의 범위

  국민식생활과 직결되고 재배 및 유통물량이 많은 주요 식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료용은 제외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식물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의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품종목록 등재 신청 및 심사

- 4 -

1)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통하

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 품종목록에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신청서와 함께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적응지역, 재배 상 유의사항, 품종의 사진 및 시료,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국가는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성능이 식물

별 품종성능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

배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할 경우에는 재배심

사는 생략할 수 있다. 

품종성능심사기준은 식물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정하는데 수량성, 품질, 

병충해저항성, 가공성 등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곡류에 대한 성능심사 시 수량, 포장재배특성, 병 저항성 

및 품질특성을 주요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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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심사한 결과 당해 품종이 품종 성능의 심

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품종

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의견서 제출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바.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공고 및 등재의 유효기간

1)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품종목록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사실

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며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이 연장

신청에 의하여 연장된 때에도 그 사실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공

고한다.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종류, 품종명칭, 품종목록 등재유효기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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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재배 및 사용상의 가치가 없어져 농민이 이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실

효성을 잃어 버리게 되며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품종보다 개량된 우수

품종이 나왔을 때에는 과거의 우수한 품종목록 등재품종이라 하더라도 

농민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상업적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은 등재일 

의 다음해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연장신청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가

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연장신청을 거

부할 수 없다.

 2010년 12월까지의 품종목록등재 신청품종은 총 637품종이며 이들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결과 508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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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1)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사유

  품종목록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품종성능이 변화되어 당초의 품종

성능 심사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품종명칭이 품종명칭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품종등

록이 취소된 때, 심사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기만하여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동일

품종이 2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때에는 가

장 먼저 등재된 품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종은 품종목록의 등재를 취

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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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재취소의 절차

  품종목록의 등재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 신청인 

또는 그 품종성능 유지책임자에게 취소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 또는 그 품종성능 유지책임자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에 관

하여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게 된다. 

보호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시킬 

수 있으며, 원래 육성자가 이를 이유로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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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품종 목록등재 신청품종의 심사결과 및 등재현황

(2010. 12. 31.현재)

구 분 기존등재 '98~'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 계
신청 176 318 52 35 31 25 637

등재 163 232 47 11 30 25 508

벼
신청 78 124 21 16 14 16 269

등재 69 89 26 5 16 13 218

보리
신청 40 36 6 4 3 0 89

등재 40 31 6 0 1 2 80

콩
신청 42 64 7 11 11 7 142

등재 42 45 6 4 9 8 114

옥수수
신청 9 58 12 1 3 2 85

등재 5 39 5 0 2 2 53

감자
신청 7 36 6 3 0 0 52

등재 7 28 4 2 2 0 43

* 기존 등재는 구법(주요 농식물종자법)에 의하여 장려품종으로 등록

되어 종자산업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것으로 본 품종수임.

3) 품종목록의 보존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동안에는 그 품종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보존하

게 되는데 품종목록 등재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관련

서류, 품종목록 등재 관련서류, 품종목록 등재심사 및 품종성능유지를 

위하여 실시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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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품종목록등재 품종의 종자생산

  종자산업법에서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의 우량 종자생산에 민

간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및 장관이 고시한 품종

의 종자생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종자업자

가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및 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

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

체장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도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

인 경우에는 당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당해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없다.



제8강 종자보증제도의 소개

가. 종자보증의 정의 및 대상

1) 종자보증의 정의 및 목적

종자산업법에서는 유통종자의 품질보증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

라 확립하고, 민간 종자업자에게는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통한 경영

개선,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상품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

자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자보증이란 어떤 종자가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

준에 맞추어 채종 및 조제되었고, 적법한 품질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종자의 유전적인 특성 및 품질(발아율 등)을 국가 또는 국가가 자

격을 인정한 종자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한 종

자가 유통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다.

2) 포장 및 종자검사 관련 규정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고,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128조,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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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준

종자관리요강[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0-133호(2010.12.16)에 규

정된『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기준』

○ 검사방법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24호)

3) 종자보증의 종류

○ 국가보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

○ 자체보증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보증

4) 종자보증의 대상

○ 국가보증의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을 생산 또

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는 공인종자검정가협회, 기타 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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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는 국가보증

을 한 것으로 인정

○ 자체보증의 대상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

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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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시기

구 분
검사 
회수

포    장    검    사 종 자 검 사

벼 1 유숙기～호숙기 8월중～9월상순 10. 1～익년 3. 30

보리, 밀 1 유숙기～황숙기 5월 중하순 7. 1～8. 30

콩 1 개화기 8월중～9월상순 11. 1～익년 3. 30

옥수수 

1차
수술출현 1주일전․수술
출현기․암술출현기

7월 중하순

11. 1～익년 3. 30

2차 수확 1주일전 8월상～9월상순 

감

자

봄
감
자

1 유묘15㎝ 정도 자랐을때 6월 중하순
9. 10～10.30

춘기공급 : 2.10～3.30
2 개화기부터 낙화기사이 7월 중하순

가
을
감
자

1 유묘15㎝정도자랐을때
춘:5월 상중순
추:9월하～10월상

춘작 : 7.10～7.30

추작 : 11.20～12.10

2 제1기 검사 후 15일경
춘:5월하～6월상
추:10월 중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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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장검사

1) 검사신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03조에 의거 종자 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및 국립종자원)에 포장검사 희망일 10일전까지 포장검사 신청서에 

농가별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개정

(2008.1.31, 대통령령 제20575호)에 따라 정부보급종 종자의 보

증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2009

부터 시작)

○ 포장검사 신청시 첨부서류

- 포장의 위치도 (필지별 지번표시)

-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키, 까락, 잎, 줄기, 화기, 모용 등)

-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등) 및 재배상황

(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 생산계획, 생육상황, 기상개요, 전년도 포장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결과 등

- 앞그루 작물의 품종별 재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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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검사 자료 제출

○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전

년도 포장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

○ 포장검사 기준에 전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는 2년간의 앞그루 작

물에 대한 품종별 재배내역

3) 포장(圃場)확인

○ 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포장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

는 자생식물이나 잡초와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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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절차

검사신청

◦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
- 신청서에 포장의 위치도(필지별 지번표시), 해당품종의 특성 ,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 (채종단계, 채종기관) 및
재배상황 등을 첨부

⇩

달관검사

◦ 대    상 : 검사신청을 한 전 포장(포장전체를 관찰)

◦ 검사항목 : 포장격리 , 포장조건, 품종순도(이품종주 , 이형주),

이종종자주 , 이품종주, 잡초(특정해초),

병주(특정병 , 기타병), 작황(도복 등)

⇩

표본검사 ◦ 대    상 : 달관(達觀)검사에 합격한 포장

⇩

(표본조사구
결정)

2.0a까지 2.1-10.0 10.1-20.0 20.1이상
전면적 
또는

전면적의
50%검사

3개조사구 
이상

5개조사구
이상

20a초과
마다 1구씩 추가

↓
※ 전면적 50% 검사는 달관검사결과 성적이 양호할 때 실시

(표본조사구당
조사수량)

○ 조사주수 : 2000이삭(벼, 보리), 300주(두류,참깨), 감자(400포기)

○ 조사항목 : 포장검사 전항목

○ 병주 판정기준 : 포장 및 종자검사실시요령에 따름

⇩

검사결과
판    정

합    격

→ 불 합 격 → 포장검사부에 기록하고 →

재 관 리 결과처리(현장에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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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관검사 실시방법

○ 필지별로 포장 전체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태일 경우는 포

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한다.

-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변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

치를 초과하여 재관리 처리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포장면적의 1/3이상이 도복 되었거나 작황이 불량하여 종자가

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단, 필지의 일부분 1/3미만이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구분표시하고 부분 

합격시킬 수 있다.

- 포장조건 및 격리거리가 미달될 때. 단, 타시설물로 격리 효

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품종의 동급이상의 작물

로 재배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시킬 수 있다.

- 기타 종자생산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6) 표본검사 실시방법

○ 품종순도 : 표본조사구 내의 전체 개체중에서 이품종주, 이종종자

주, 이형주를 제외하고 품종순도를 산출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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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첨부된 작물 특성을 참고한다.

○ 잡초 : 표본조사구내의 생존하고 있는 특정해초와 기타해초 조사

○ 병주 : 벼, 맥류,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팥, 녹두, 참깨, 들깨,

유채, 땅콩에 대한 병해의 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010-24호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에 의한 병주판

정기준에 의거 판정하고 기타작물에 대하여는 병이 당대 종

자품위 및 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차세대 종자에 영향 등

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 작황 : 작황은 균일하여야 하며, 병충해 또는 기타요인에 의

해 작황이 현저히 불량한 작물은 불합격 처리

○ 종합판정 : 달관검사와 표본검사 결과를 포장검사부에 기록하

고 합격여부를 현장에서 판정

7) 재관리 검사

○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일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재관리로 합

격이 가능하고 수검자가 희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관리를 지

시할 수 있다.

○ 재관리 지시는 항목과 처리기한을 검사신청자에게 명확히 알

려야 하며, 검사부에 기록하고 검사신청자의 확인을 받는다.

○ 재관리 검사방법은 1차 검사방법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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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재관리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에 기

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한다.

라. 종자검사

1) 검사신청

○ 검사신청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실시요령에 따라 검사희망일 3일전

까지 종자검사 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시에는 품

종별, 생산자별로 명세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에

게 제출.

○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검사신청

자가 요구한 검사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일정을 별도 결정한 후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 실시 단, 발아

시험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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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

○ 종자검사신청자는 검사시 현장에서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견본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解裝),

기타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신청자가 부담

- 12 -

2) 검사절차

검사신청
◦ 대  상 : 포장검사결과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

- 검사신청서에 품종별 , 생산자별 명세표를 첨부
⇩

소 집 단
(Lot)

◦ 생산자별 , 종류별, 품위별로 소집단 편성

⇩
포장(包裝)

검사
◦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 검사

⇩

중량검사

◦ 포장물 : Lot 크기에 따라 100대까지(5대조사), 101～500대  
(5%), 501대이상(3%), 단, 포장중량이 균일한 것은   

포장재 평균중량으로 실중량을 추정
◦ 산  물 : 소집단 전량의 실중량을 검사

⇩

시료추출

◦ Lot별로 매 포장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합성견본을 작성
-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량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Lot번호 기록

⇩

실내검사
◦ 수분 , 정립 , 이품종 ,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이물 ,

발아율, 병해립 등을 조사
⇩

검사결과 판정 ◦ 현장검사와 실내검사결과에 따라 결과판정
⇩

검사표시

◦ 보증표시종자 : 보증표시 우측하단에 검사일부인 날인
◦ 수입종자 : 표시하지 않음
◦ 수매종자(정선검사 대상품)

- 포장재 측면 하단부 “씨”자, 중단에 검사원 특별기호인 날인
- 꼬리표를 부착할 경우에는 검사일부인 날인
※ 단, 산물수매분 종자는 표시하지 않음

⇩
검사결과
처    리

◦ 검사결과 검사신청기관에 통보(계통보고)

-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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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증표시

1) 보증표시방법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

고자 하는 자는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종자와 무보증종자와의 구별을 쉽게 하여 유통질서를 확립

함은 물론 사후에 종자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원인규명시험의 기준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보 증 종 자

원 원 종

분류번호 :

종(種)명 :

품 종 명 :

Lot 번호 :

발 아 율 :

이품종율 :

유효기간 :

수 량(g) :

포장일자 :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보 증 종 자

원 종

분류번호 :

종(種)명 :

품 종 명 :

Lot 번호 :

발 아 율 :

이품종율 :

유효기간 :

수 량(g) :

포장일자 :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보 증 종 자

보 급 종(Ⅰ)

분류번호 :

종(種)명 :

품 종 명 :

Lot 번호 :

발 아 율 :

이품종율 :

유효기간 :

수 량(g) :

포장일자 :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바탕색 : 흰색, 대각선 : 보라색 바탕색 : 흰색        바탕색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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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종 자

보 급 종Ⅱ

분류번호 :

종(種)명 :

품 종 명 :

Lot 번호 :

발 아 율 :

이품종율 :

유효기간 :

수 량(g) :

포장일자 :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보 증 종 자

분류번호 :

종(種)명 :

품 종 명 :

Lot 번호 :

발 아 율 :

이품종율 :

유효기간 :

수 량(g) :

포장일자 :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Certified Seed

Republic of Korea

Reference Number :

Species :

Variety Denomination :

Lot Number :

Germination Capacity(%) :

Purity(%) :

Validity :

Weight(g) or volume :

Date of Packing :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y

바탕색 : 적색 청색(채종단계를구분하지않는종자) 청색(해외 수출종자 용)

[그림 2] 종자보증표시 견본  

2) 보증의 실효

보증종자라 하더라도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의 유효기

간이 경과한 종자를 보증종자로 판매할 때는 보증표시를 허위로 표시

한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매, 보급을 목적으로 보증종자를 분할(分割)하여 포장할 때는 보증기

관 또는 종자관리사의 감독(승인)하에 실시하되 분할포장 전에 포장에 

표시되었던 보증내용을 그대로 분할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

할 포장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고하여 승

인(감독)하에 실시하고 분할 포장한 결과에 대하여는 승인한 보증기

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이를 확인한다.

제9강 종자의 유통

가. 종자업 등록

1) 종자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1인 이상의 종자관리사를 갖추

어야 하며 등록절차는 종자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

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종자업 등록에 관한 예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은 종자업 등록없이 종자의 생산․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화훼, 사료작물, 목초작물, 특용작물, 뽕, 임목, 해조류의 

경우에는 종자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종자업을 등록할 수 있다.

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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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①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종자업등록 시설기준에 미달

한 때

③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

⑤ 종자산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

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종자업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1)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종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하여 출원되어 공개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

재된 품종을 제외한 품종에 대하여 품종을 생산․수입 판매코자 할 

경우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 판매한 경

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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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현황 >

(2011. 1. 1. 현재)

구  분
신   고   실   적

합계
기존신고 ‘98～’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4,501 21,902 1,729 2,576 1,892 1,316 1,610 2,036 37,568

식량작물 33 186 22 5 20 48 27 28 370

채 소 류 1,988 5,173 805 887 797 585 733 731 11,663

과 수 류 1,032 1,166 95 643 336 211 351 425 4,259

화 훼 류 - 13,956 684 973 608 414 405 774 17,823

특용작물 45 138 32 16 27 16 48 33 415

사료작물 - 319 53 25 60 22 35 32 545

버 섯 류 1,403 937 32 26 38 19 11 13 2,479

기    타 - 27 3 - 1 1 - - 32

일반혼합류 - - 3 1 5 - - - 9

2)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종자의 종자생산․보급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의 종자는 종자보증이 판매요건이며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다.(등재의무화 조항 삭제)

-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

입하는 경우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

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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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받은 종자를 판매 보급하고자할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하

며, 표시 사항으로는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Lot 번호, 발아율, 이품

종율,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등이다

3)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보증을 하지 않은 비보증 종자는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질표시를 하

여야 하며 품질표시 사항으로는 품종의 명칭,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종자의 생산년도 또는 포장년월,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발아보증시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 재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 생산

판매신고번호(품종생산판매신고품종의 경우) 등이다.

다. 종자의 수출입

1)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수출입 신고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

입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량은 벼․보리․콩․옥수수 5kg, 감

자는 50kg이다. 면제대상기관은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농업계 대학 또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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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관․농협․수협․축협․임협의 시험연구기관,

종자업자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다.

2)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보존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 할 수 있다.

-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기준 이상 포함

- 수입된 종자의 예상하지 못한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

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등 기존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

게 파괴시킬 우려

- 특정 병해충이 급격히 확산될 우려

-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

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

- 재래종종자 또는 국내의 유한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

으로 국내 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3) 수입적응성 시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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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품종을 처음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을 받아야 한다.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된다.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하는 작물은 다음과 같다.

- 식량작물(13)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 채소(18)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

리

- 과수(삭제)

- 화훼(삭제)

- 버섯(11) :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표고, 잎새, 목이, 버들송

이, 만가닥버섯, 복령, 상황버섯

- 약용작물(22)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백출,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 목초 및 사료작물(29)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

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

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

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

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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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보리, 사료용 콩, 사료용 감자, 사

료용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Sorghum×Sudan grass Hybrid) 수수교잡

종(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벳치, 콤먼벳치, 자운영, 크림손클

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

grass×Sudan grass Hybrid)

- 인삼

- 산림 및 조경용 : 제1호에서 제8호의 작물중 산림 및 조경용 

등 타 용도로 개발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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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자의 유통조사

1) 종자의 유통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 등

에 출입하여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불량 또는 불법종자에 대한 생산․판매중지 또는 수거

종자산업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

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거된 종자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

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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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통종자의 분쟁

1) 대비시험 신청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분쟁의 대상종자와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의 대비시험을 서면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종자시료를 봉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으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비시험을 신청받은 장관

은 대비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2) 불량종자에 대한 보상청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농업

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

상금을 종자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보상청구에 대한 수락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상청구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종자업자가 보상청구에 불응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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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를 하여야 한다.

제10강 보급종 생산 및 공급

4. 학습내용

가. 주요 작물 보급종 생산

1) 보급종 생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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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획수립
◦ 도별 생산․공급계획량 책정 및 각 도 통보(종자원)

◦ 지역종자협의회에서 품종, 물량 결정(각도)

◦ 도별 종자협의회 결과 종합 조정(종자원)

◦ 채종단계별 품종별 생산․공급계획 확정(농식품부)

- 보급종 공급계획량 감안, 지원별 생산계획 수립 

⇩

채종포장선정
◦ 채종농가 및 포장 선정

- 종자 생산대행확인 신청서 접수(단지별)

- 채종후보지 현지조사 및 확인서 발급

◦ 원종 배부 및 농가교육
⇩

포장관리
◦ 적기파종(이앙) 및 병해충 방제

◦ 소비 재배 및 이형주, 이병주 제거

◦ 적기 수확 및 이품종 혼입 방지
⇩

포장검사
◦ 작물별 1～2회 포장검사

- 벼, 보리, 밀, 콩 1회, 옥수수, 감자 2회

◦ 합동진단(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종자원 등)

-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종자수매
◦ 농가별 출하량 통지 및 수확․수매지도

◦ 종자 수매 가격 결정

◦ 종자수매(산물 및 포장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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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품종목록대상 작물의 종자생산 법적근거

○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선정의 목적

종자산업법에는 농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

종성능 관리를 위하여 작물 재배상 비중이 높은 벼, 보리, 콩, 감자, 옥

수수 5개 작물(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는 제외)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대하여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만을 

등재하고 생산·판매하도록하여 우량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이며 연장신청(품종목록등재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

을 때)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의 종자생산(법 제121조)

농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에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도지사,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

단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농어민에게 그 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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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의 종자생산 절차

(가) 포장검사(법 제 128조)

종자를 생산하고자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

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한다.

※ 종자생산 포장조건(종자산업법 제129조)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

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종자검사(법 제130조)

종자를 생산하고자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

터 포장검사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종자검사를 실시

한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보증표시(법 제131조)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

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거마서류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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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보급종 생산요령

○ 작물별, 품종별 보급종 생산․공급계획 수립

도 단위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도생산 자도공급 원칙아래 품

종의 특성, 재배농민의 기호도, 미질, 상품성, 과거 공급실적과 공급전망 

등을 감안 품종별 수요물량을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종자원에 통보

하면 종자원장은 각 도 품종별 공급희망량을 토대로 정선능력, 공급

전망, 농안기금운용, 원종 확보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생산․공급계획

을 수립한다.

○ 원종 인수도

각도 원종장에서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

며,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는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 국비를 

지원받아 생산한 원종은 전량(불합격품 포함) 종자원에 인도하여야 하며,

종자원에서는 농식품부로 부터 확정된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따라 보급종

을 생산․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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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종포장의 조건

(가) 종자생산대행조건

해당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종자생산대행조건을 갖춘 포장 및 농

가를 선정한다.(채종포장 운영관리지침 참조)

(나) 종자생산대행절차

종자생산대행조건에 적합한 지역내의 농가가 종자생산대행계약

을 원할 시 종자원 지원장에게 종자생산대행확인 신청서를 제출하

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지원장은 단지구성의 약도와 지번 

지적대사 등 현지를 답사(기존단지의 경우 생략가능)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종자생산대행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씨감자의 경우 각종 병충해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윤작토

록 하고, 전년도 재배작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단지규모

답작은 30ha, 전작은 20ha 범위를 기준하여 집단화하고 1개 단지에는 1

개 품종 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 품종 이내

로 할 수 있다. 단지는 가급적 대형화․집단화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 채종포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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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벼, 보리, 밀, 콩

채종재배는 일반재배와는 달리 수량증대가 목적이 아니므로 파종

량을 제한하여 포기를 적게 하고 드물게 심게 하며 비료를 적게 주어 

튼튼한 식물체에서 우량 종자가 생산되도록 한다.

또한 종자퇴화 방지를 위하여 지형지물 즉 하천, 제방, 농로, 수로 

등을 경계로 일반재배 포장과 격리거리를 유지하여 타화수정을 최대한

방지하고, 병충해 대비 예방위주로 농약을 정기적으로 살포케 하여

야 한다.

또한 혼종방지를 위하여 원종 배부 철저, 못자리 격리설치 및 공동

이앙 등을 추진하고 출수 개화시부터 수확시까지 지속적으로(5～6

회) 이형주, 변형주, 잡초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감    자

씨감자 채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로 특히 바이러스병 감염차

단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바이러스 

병은 세계적으로 방제방법 및 방제농약이 개발되지 않아 본병을 매

개, 전염시키는 진딧물방제에만 주력하고 있다.

본병의 예방을 위하여 진딧물이 적은 고령지 및 해안가에서 채종

하며 지속적인 농약살포 및 진딧물발생 예찰을 위하여 포장내에 황

색수반을 설치, 진딧물 발생 동태를 파악하고 적정방제시기를 결정

하여 공동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괴경 단위 식재로 이병주 

- 8 -

제거가 편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병주 제거는 발아 후 병징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기까

지 지속적으로 행한다.

괴경 생육이 종료될 시기가 되면 바이러스 후기 감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고엽제를 살포하여 수확전에 지상부를 고사시킨다.

(다) 옥수수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되는 옥수수 품종은 종실사료용인 광평옥

과 찰옥계통이 있으나, 이들 전부가 교잡종으로서 교잡종 생산을 위

하여 화분친(부계), 종자친(모계)의 원종을 별도 생산하여 각각 파종

한다.

품종별로 원종의 개화기가 동일할 때에는 동일자 파종이 가능하

나 서로 다를 때에는 개화지연일수 만큼 시차 파종을 하여야 한다.

파종방법은 화분친의 꽃가루량 및 확산에 따라 종자친 2줄, 화분

친 1줄 또는 종자친 4줄, 화분친 2줄의 비율로 파종한다.

※ 자화수정의 방지를 위하여 종자친에서 생산되는 숫꽃(개꼬리)은

화분이 비산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화분친도

완전히 제거하여 수확시 혼종을 방지한다.

○ 종자수확 및 수매

종자의 수확은 생리적 성숙기에 행하는 것이 좋다. 조기 수확은 미숙

립의 과다, 수확 지연은 동할미의 발생으로 발아율 저하 및 비정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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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초래한다.

벼의 경우 한 이삭에서 80%이상의 벼알이 황색으로 변한 시기, 출수기 후 

일평균 적산온도가 1,000℃ 전후(품종에 따라 상이) 수확시 벼 알의 

수분이 25%정도가 적당하다. 수분이 많으면 피해립의 발생이 많아 

발아율이 저하되고 지경이  많이 생긴다.

수매대상 종자는 포장(圃場)검사 및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

만 수매한다. 수매방법은 포장수매(일반수매)와 산물수매로 구분하는

데 포장수매는 종자생산농가가 수확, 탈곡, 건조 후 작물별 종자검

사규격으로 조제하고 40kg 또는 대용량(500kg, 800kg 등)으로 일정

한 규격의 중량으로 포장하여 수매하는 것을 말하며, 산물수매는 

농가가 수확상태로 수매하는 방법인데 이는 생체중량을 검사규격 수분 

15%로 환산하여 수매물량으로 한다.

수매자금은 농안기금(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을 활용하고 있

으며 생산비의 추가 지출 등을 감안, 작물(벼, 보리, 밀, 콩)에 따라 농

안기금에서 15%～20% 생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수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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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보급종자의 공급

1) 종자정선 단계

종자정선 가공단계는 일반적으로 종자접수, 대략정선, 건조, 정밀

정선, 소독, 포장 등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종자수매단계 수매종자 인수

종자취입구

제  망  기

◦대략정선단계 대략정선기 ←

◦건조단계 건  조  기

비포장저울

저장빈(Bulk Bin)

◦정밀정선단계 정밀정선기

길이선별기

비중정선기 ←

현미분류기

◦소독단계 소  독  기

포 장 저 울

◦봉합단계 봉  합  기

제품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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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단계

종자 접수단계로서 중량, 수분함량을 계측한 다음 창고에 일시 보관하

거나 즉시 취입구에 투입, 대략정선에 들어간다.

(2) 제 2 단계

대략정선단계의 주요 기자재로는 제망기와 대략정선기가 있다. 제망

기는 까락, 호영 등을 제거, 종자의 유동성과 파종성을 높이고 대략

정선기는 종자에 혼입된 협잡물을 1차적으로 골라낸다.

(3) 제 3 단계

건조과정으로서 종자건조는 1회 건조시 3～4% 수분을 제거시켜야 하

며, 건조온도는 43℃이상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제 4 단계

종자 정선단계로서 정밀정선기, 비중정선기가 있는데 정밀정선

기는 대략정선기에서 1차 선별한 종자를 다시 한번 선별하게 된다.

여기에서 1차 선별과정에서 미제거된 미숙립, 세립을 제거하고 비중

정선기는 정상적인 품종보다 무거운 종자, 돌, 현미 등을 제거함은 물

론 가벼운 종자를 제거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5) 제 5 단계

소독단계로 종자전염 및 토양 전염병원균으로부터 종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소독 처리한다.

(6) 제 6 단계

포장단계로 적정량의 종자를 자동포장계량기에 의해 계측하고 봉합

기로 포장(봉합)하여 제품창고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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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급종 예시․신청 및 공급

○ 체계도

국립종자원

↓
(보급종수급종합관리)

농    협

시․군지부

←───

③종자

수송

지원 및 지자체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봄감자 

공급예시)

①예시
──→

←──

②신청

도 농업기술원

(보급종 생산) ↑ ↓
시․군 

농업기술센터
↑ ↓

지역농협
←───────────────

(농가별 공급량 확정)

읍․면 상담소
(읍․면 사무소)

↑ ↓
리․동장

④종자

인도

↑

→
농    가

①신청

←
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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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종 예시․신청시기 및 공급기간 >

작    물 예시
시한

기본신청
기    간

(조정기간)

추가
신청기간 공급시기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 벼
- 우선 신청․공급
- 일반신청

9.30
11.5

10.1～10.31.
11.6～1.2.

1.3～1.31 1.10～3.30 5. 2

◦ 보 리, 밀 7. 10 7.11～8.31
(8.28～8.31) 9.1.～9.14. 9.11～10.10 11. 2

◦ 콩 1. 30 2.1～3.20
(3.18～3.20) 3.21.～4.20. 4.1～5.10 7. 2

◦ 옥    수    수
- 우선 신청․공급
- 일반신청

9.18.
10.30

9.19～10.31
11.1～1.15.
(1.13.～15.)

1.16～1.31 2.10～4.10 5. 2

◦ 봄    감    자
- 조기재배용(추기) 7. 30 8.1～8.31

(8.28～8.31)
9.1～9.14 10.1～10.25 11. 25

- 일반재배용(춘기) 10.30 11.1～1.10.
(1.5～1.10) 1.11～1.22 2.15～4.15 5. 15

○ 공급예시

- 벼, 보리, 밀, 콩 종자는 해당 지원장이 옥수수, 봄감자는 해당 지

자체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기관장이 시․도별, 품종별 공급계획

량 또는 수매 확정량에 정선감모를 감안하여 예시한다.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종자원장이 예시한 물량을 기준하여 시․

군별, 품종별 공급예시량을 배정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은 

읍면별로 예시한다. (종자원 → 도 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

술센터 → 읍․면상담소 → 리․동 → 농가)

- 각 지원장은 지역종자협의회에서 결정․생산된 작물별 공급계획

량을 전량 공급하기 위해 각 도 농업기술원장과 긴밀한 협조체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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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신청

- 종자 신청 접수기관장(농업인상담소장 또는 읍․면․동 행정기관

장)은 읍․면동별 예시량 범위내에서 이․동장 또는 농가를 통

하여 농가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아야한다.

- 각 도 농업기술원장(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은 농가의 신청 

접수 전에 농가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품종특성 및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충분히 농가에 홍보하여야 하며 모작별, 지대별 알

맞은 품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받아야 한다.

○ 종자 공급시기

- 지원장은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하되, 정선제품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

술원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

- 공급기간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

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종자 판매가격

- 종자원장은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급종에 대한 정부공급가격과 

대농민 판매가격을 통보한다.

- 종자원장과 농협중앙회장간에 체결된 종자 구․판업무 대행계약 

및 보관 수송조작 도급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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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조작

- 종자원 해당 지원장은 농협지역본부장과 판매지 시․군지부 창고 

사정 등을 협의한 후 수송조작지시하고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한다.

- 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으로부

터 종자인수 확인서를 받아 해당 지원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보

관한다.

○ 종자 인수도

- 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검사표시 등을 확인

하고 인수한다.

- 지원장은 수송기관에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

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출고요청서를 정선팀 및 수송기관

에 각각 1부씩 발부한다.

-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농가별 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가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검

사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도한다.

○ 판매대금의 납입

- 종자원 지원장은 작물별, 품종별 인도량이 확정된 후 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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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결정액을 농협 도 지역본부와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한다.

-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은 종자공급 대상자에게 전량 공급

하고, 종자구․판 업무 대행계약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명시

된 작물별 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

입하여야 한다.

- 납입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은 종자대금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매 1

일에 대하여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벼 우선공급 

- 벼 우선공급 대상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

체, 품종명칭을 표기하여 유통하는 업체 및 대량 수요처이다.

- 도별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기준으로 벼 우선공급 예시․신청 후 배

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예시한다.

- 지원장은 벼 우선공급 대상으로부터 10.1. ～ 31. 신청을 받은 후 

신청물량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 후 업체별로 조정․배

정한다. 단, 농림수산식품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고품질쌀 브

랜드 경영체, 당해 연도 후보경영체 및 품종명칭을 표기하여 

유통하는 업체의 신청물량은 전량 배정한다.

- 지원장은 우선공급 배정된 물량에 대해 해당 경영체로부터 계약

재배농업인별 공급량을 11.6. ～ 12.15.동안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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